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91,319,348791,659,749 700,340,401 [국비100,295,836 양여금63,222,787]

3200
지역경제개발비         

△22,923,53884,233,541 107,157,079 [국비17,758,780]

3210
경제진흥               

△22,923,53884,233,541 107,157,079 [국비17,758,780]

3219근로청소년복지회
    관운영             

△22,5411,197,392 1,219,933 [국비5,585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

△30,0381,101,004 1,131,042 [국비4,685]

110
인건비              

△45,499626,731 672,230 [국비4,685]

101 △45,499인건비 626,731 672,230 [국비4,685]

28,824 01442,868 414,044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332,150)

25,308  ·5급                     2,059,500 * 1명 * 12월 * 1.024 =

84,915  ·6급                     1,727,600 * 4명 * 12월 * 1.024 =

104,938  ·7급                     1,423,300 * 6명 * 12월 * 1.024 =

39,648  ·8급                     1,075,500 * 3명 * 12월 * 1.024 =

16,797  ·기능7급                 1,366,900 * 1명 * 12월 * 1.024 =

16,292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 1,325,800 * 1명 * 12월 * 1.024 =

26,587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 1,081,800 * 2명 * 12월 * 1.024 =

7,990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    650,200 * 1명 * 12 * 1.024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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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675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2,475,000 * 3% =

상여금 (=110,718)

55,359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32,150,000 * 2/12 =

55,359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32,150,000 * 2/12 =

9,931 02111,080 101,149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초과근무수당 (=67,764)

  ·시간외근무수당 (=62,405)

2,873    –5급              8,062 * 1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9,750    –6급              6,840 * 4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5,312    –7급(기능7급)     6,138 * 7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7,840    –8급(기능8급)     5,500 * 4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3,516    –9급(기능9급)     4,932 * 2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,591    –기능10급         4,462 * 1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4,430    –청경             5,219 * 3명 * 75시간 * 12월 * 1.024 =

5,230    –야간교육지원     6,138 * 2명 * 2시간 * 208일 * 1.024 =

1,863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,076,000 * 3% =

  ·야간근무수당 (=5,3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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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202    –청경                    13,917 * 1명 * 365일 * 1.024 =

157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202,000 * 3% =

정액수당 (=43,316)

  ·가족수당 (=12,085)

5,336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19명 * 0.78 * 12월 =

6,749    –직계존비속               20,000 * 19명 * 1.48 * 12월 =

  ·학비보조수당 (=5,027)

707    –중학교                    46,500 * 19명 * 0.20 * 4회 =

4,320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355,200 * 19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가산금 (=19,800)

3,12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2명 * 12월 =

6,600    –20∼2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110,000 * 5명 * 12월 =

6,720    –15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7명 * 12월 =

2,160    –10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3명 * 12월 =

1,200    –5∼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명 * 12월 =

  ·특수업무수당 (=1,380)

600    –의료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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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   –위험물 소방안전관리담당수당      10,000 * 1명 * 12월 =

180    –전기안전관리관리담당(보조)수당   15,000 * 1명 * 12월 =

480    –자동차운전수당                   40,000 * 1명 * 12월 =

5,024  ·대우수당                 6,814,000 * 1.024 * 6% * 12월 =

△71,081 0369,459 140,540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청원경찰(동백아파트) (=53,059)

  ·급여 (=36,236)

35,180    –봉급                    954,300 * 3명 * 12월 * 1.024 =

1,056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180,000 * 3% =

  ·상여금 (=14,120)

6,040    –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6,236,000 * 2/12 =

6,040    –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6,236,000 * 2/12 =

    –정근수당 가산금 (=2,040)

1,440      10년 ∼ 15년미만                 60,000 * 2명 * 12월 =

600      5년 ∼ 10년미만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=

  ·정액수당 (=2,703)

    –가족수당 (=1,9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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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3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30,000 * 3명 * 0.78 * 12월 =

1,066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3명 * 1.48 * 12월 =

    –학비보조수당 (=794)

112      중학교(1,2학년)             46,500 * 3명 * 0.2 * 4회 =

682      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355,200 * 3명 * 0.16 * 4회 =

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 (=14,062) (국3,515)

5,915  ·근무연수 10년                    1,478,750 * 2명 * 2월 =

[국비1,479 시비4,436]

2,878  ·근무연수 9년                     1,438,760 * 1명 * 2월 =

[국비719 시비2,159]

2,802  ·근무연수 8년                     1,400,650 * 1명 * 2월 =

[국비701 시비2,101]

2,467  ·근무연수 5년                     1,233,130 * 1명 * 2월 =

[국비616 시비1,851]

비인부임 (=2,338) (국1,170)

240  ·국민건강보험료              보수총액 14,062,000 * 1.7% =

[국비120 시비1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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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1  ·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보수총액 14,062,000 * 1.5% =

[국비106 시비105]

633  ·국민연금                    보수총액 14,062,000 * 4.5% =

[국비316 시비317]

85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보수총액 14,062,000 * 0.6% =

[국비42 시비43]

1,169  ·퇴직적립금                  보수총액 14,028,000 * 1/12 =

[국비586 시비583]

△10,435 043,324 13,759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어린이집 취사인부 (=3,118)

1,286  ·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350 * 1명 * 47일 =

643  ·상여금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1,286,000 * 1명 * 1/2  =

483  ·명절휴가비            기본급총액 1,286,000 * 1/2 * 75% =

55  ·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350 * 1명 * 2일 =

55  ·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350 * 1명 * 2일 =

356  ·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27,350 * 1명 * 13일 =

24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비인부임 (=206)

46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,118,000 * 1.45% =

19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,118,000 * 0.6% =

101 141
인건비

  ·국민연금부담금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,118,000 * 4.5%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5,461474,273 458,812  

201 9,114일반운영비 171,231 162,117  

6,734 01162,411 155,677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8,251)

  ·일반교양교육 운영 (=4,455)

675    –수료증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1,500 * 50명 * 9기 =

585    –수료기념사진                      1,300 * 50명 * 9기 =

270    –수료생 상장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2명 * 9기 =

540    –부책·서식인쇄                    12,000 * 5명 * 9기 =

2,25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50부 =

135    –교양교육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9기 =

  ·기능교육 운영 (=1,580)

5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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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80    –교육집기수선 및 소모품구입       120,000 * 3종 * 3회 =

  ·취미교육 운영 (=2,500)

4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2과목 * 100부 =

2,100    –교육집기 수선 및 소모품구입      100,000 * 7종 * 3회 =

  ·컴퓨터교육 운영 (=2,500)

1,200    –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0부 * 6기 =

400    –교육기자재수선 및 소모품         10,000 * 20대 * 2회 =

900    –컴퓨터교육 프로그램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60  ·교육일지 등 인쇄                    1,500 * 8종 * 80권 =

630  ·교육홍보 현수막 제작                70,000 * 3매 * 3기 =

2,750  ·회관운영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 1,100 * 2,500부 =

450  ·상담유인물 인쇄                      500 * 3종 * 300부 =

  ·방학강좌 운영 (=660)

5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5부 * 2기 =

160    –홍보안내문 제작                   20 * 4,000매 * 2기 =

1,058  ·전기안전관리 대행비                      88,110 * 12월 =

350  ·주간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                70,000 * 5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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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  ·어린이집 재롱잔치 물품             2,000 * 120명 * 1회 =

450  ·회관 정화조 청소                         450,000 * 1회 =

100  ·청원경찰 가스총 충약구입            50,000 * 1회 * 2정 =

8,808  ·회관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  ·시립어린이집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기능교육 교육집기수선및 소모품구입

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종 * 3회 =

<공공요금및제세> (=18,565)

8,400  ·전기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12월 =

5,04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,000 * 12월 =

  ·상·하수도요금 (=2,400)

1,680    –상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2월 =

720    –하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12월 =

665  ·회관운영 우편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190 * 3,500매 =

  ·자동차세 (=284)

219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,000 * 1대 * 80% =

65    –승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1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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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자동차보험료 (=378)

133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,000 * 1대 =

245    –승합차(원아수송)                       245,000 * 1대 =

18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              3,000 * 6명 =

100  ·가스배상책임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회 =

  ·환경개선부담금 (=1,140)

520    –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,000 * 2기 =

90    –승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1기 =

530    –교통유발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530,000 * 1회 =

140  ·소방안전협회 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2명 =

<운영수당> (=87,880)

2,520  ·일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84일 =

  ·교육강사수당(2시간) (=68,360)

    –일반교양교육 (=3,960)

2,700      특별강사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과목 * 9기 =

1,260      일반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2과목 * 9기 =

15,120    –기능교육                 70,000 * 3과목 * 24회 * 3기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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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160    –취미교육                 70,000 * 8과목 * 12회 * 3기 =

2,520    –단기특강                  70,000 * 3과목 * 4회 * 3기 =

2,800    –컴퓨터교육1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20회 * 2기 =

4,200    –컴퓨터교육2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5회 * 4기 =

5,600    –방학강좌                 35,000 * 4과목 * 20회 * 2기 =

5,040    –근로자가족 취미교육      70,000 * 2과목 * 12회 * 3기 =

8,960    –주간 기능교육            70,000 * 2과목 * 32회 * 2기 =

  ·행사진행 강사수당 (=200)

200    –어린이집 재롱잔치(3시간)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=

5,040  ·기능교육 강사수당(추가)    70,000 * 24회 * 1과목 * 3기 =

5,040  ·취미교육 강사수당(추가)    70,000 * 12회 * 2과목 * 3기 =

6,720  ·어학교육 강사수당          70,000 * 24회 * 2과목 * 2기 =

<피복비> (=300)

300  ·청경제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명 =

<급량비> (=3,420)

3,420  ·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임차료> (=2,1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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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0  ·교양교육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            200,000 * 9회 =

300  ·작품전시대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회 =

<연료비> (=6,659)

  ·난방·온수보일러 연료비(600,000Kcal)

3,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75일 * 8시간 * 3대 =

1,680  ·난로연료비                    350 * 75일 * 8시간 * 8대 =

  ·동백아파트 사무실 연료비(도시가스)

1,2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115 * 75일 * 8시간 =

110  ·어린이집 급식용 가스비              1,000 * 55kg * 2월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1,901)

  ·회관 시설장비 (=8,501)

8,311    –30년이하(회관)                       3,640 * 2,283㎡ =

190    –10년이하(어린이집)             1,897 *  599㎡ * 2/12 =

2,500  ·동백아파트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  ·전화선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  ·행정통신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차량선박비> (=3,3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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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30  ·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5  ·승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380 028,820 6,44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하계수련대회 (=5,770)

1,200  ·참가자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80명 * 3식 =

800  ·다과·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80명 * 2일 =

800  ·수련복(유니폼)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0명 =

400  ·행사진행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80명 =

660  ·운영프로그램 진행비                110,000 * 3명 * 2회 =

70  ·현수막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매 =

1,200  ·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대 * 2일 =

640  ·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80명 * 2일 =

1,800현장교육 차량임차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대 * 3회 =

작품전시회 (=1,250)

600  ·상장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40매 =

150  ·현수막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2매 =

201 500
일반운영비

  ·전시장 물품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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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 6,864여비 18,839 11,975  

6,864 0118,839 11,975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599행사업무추진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6명 * 2회 =

202 18,240
여비

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19명 * 8회 * 12월 =

203 40업무추진비 55,340 55,300  

60 02660 6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66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2명 =

100 032,000 1,9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,000근로청소년복지사업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△120 0452,680 52,8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1,800직책급업무추진비(관장,5급)           150,000  * 1명 * 12월 =

직급보조비 (=34,680)

3,00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=

7,440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4명 * 12월 =

11,760  ·7급(기능7급)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7명 * 12월 =

5,040  ·8급(기능8급)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4명 * 12월 =

2,520  ·9급(기능9급)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2명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140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 * 1명 * 12월 =

3,780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3명 * 12월 =

3,600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대민활동비 (=12,600)

10,800  ·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8명 * 12월 =

203 1,800
업무추진비

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명 * 12월 =

204 17,334복리후생비 210,742 193,408  

정액급식비 (=31,680)

27,360  ·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9명 * 12월 =

4,320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3명 * 12월 =

교통비 (=33,240)

1,68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명 * 12월 =

17,160  ·6급‾7급(기능7급 포함)            130,000 * 11명 * 12월 =

10,080  ·8급이하(기능8급이하 포함)         120,000 * 7명 * 12월 =

4,320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3명 * 12월 =

명절휴가비 (=46,049)

41,519  ·직원  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32,150,000 * 1.5/12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530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6,236,000 * 1.5/12 =

가계지원비 (=76,748)

69,198  ·직원  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32,150,000 * 2.5/12 =

7,550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6,236,000 * 2.5/12 =

연가보상비 (=23,025)

20,760  ·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2,150,000 * 18/288 =

204 2,265
복리후생비

  ·청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,236,000 * 18/288 =

301 △18,243일반보상금 16,921 35,164  

144 087,036 6,892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공익근무요원 보상금 (=7,036)

1,172  ·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400 * 4명 * 12월 =

3,600  ·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4명 * 12월 =

1,68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4명 * 12월 =

584  ·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4명 =

△18,667 097,085 25,752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4,500일반교양교육 급식비               5,000 * 50명 * 2식 * 9기 =

어린이집 운영 (=2,585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517  ·원아주·부식비(110명)               100 * 110명 * 47일 =

2,068  ·원아간식비(110명)                   400 * 110명 * 47일 =

280 112,800 2,52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작품전시회 시상품 (=1,520)

350  ·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7명 * 1회 =

420  ·장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4명 * 1회 =

750  ·참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50명 * 1회 =

주간교육수료 시상품 (=200)

120  ·근로자 가족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2개반 * 3기 =

80  ·부업작업장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2개반 * 2기 =

교양교육 수료시상품 (=1,080)

360  ·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명 * 9기 =

301 720
일반보상금

  ·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명 * 9기 =

405 352자산취득비 1,200 848  

352 021,200 848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도서관 운영 (=1,200)

800  ·회관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100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00  ·동백아파트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50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7,49796,388 88,891 [국비9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

△8,4101,800 10,210 [국비900]

301 △8,410일반보상금 1,800 10,210 [국비900]

△8,410 011,800 10,210 사회보장적수혜금                

1,800어린이집 원아 주·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국비900 시비9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15,90794,588 78,681  

206 3,427재료비 24,640 21,213  

교육운영 재료비 (=24,040)

6,480  ·기능교육             1,200 * 25명 * 24회 * 3과목 * 3기 =

2,160  ·기능교육(추가)       1,200 * 25명 * 24회 * 1과목 * 3기 =

8,640  ·취미교육             1,200 * 25명 * 12회 * 8과목 * 3기 =

2,160  ·취미교육(추가)       1,200 * 25명 * 12회 * 2과목 * 3기 =

2,250  ·단기특강                   10,000 * 25명 * 3과목 * 3기 =

100  ·방학특강                    1,000 * 25명 * 2과목 * 2기 =

2,250  ·일반교양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명 * 9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00상담실 심리검사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종 =

307 △820민간이전 18,299 19,119  

△700 011,050 1,750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800구급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800명 =

250응급환자 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0명 =

△120 0517,249 17,369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청사관리위탁 운영 (=17,249)

1,320  ·야간경비관리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110,000 * 12월 =

307 15,929
민간이전

  ·청소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,000 * 937평 =

401 26,249시설비및부대비 41,249 15,000  

26,249 0141,249 15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2,700회관 2층 내부 도장공사                     2,700,000 * 1식 =

근로자 임대아파트 방화문 도색 및 지하 방수공사

2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,000 * 1식 =

3,000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     3,000,000 * 1식 =

근로자임대아파트 가스렌지및 휴즈콕(안전장치)교체

401 15,549
시설비및부대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,400 * 126개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05 △12,949자산취득비 10,400 23,349  

△12,949 0110,400 23,349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500청원경찰 가스총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정 =

2,100교육용, 어린이집 냉난방기                  2,100,000 * 1대 =

2,000회관 및 동백아파트 프린트기                1,000,000 * 2대 =

3,000공업용 미싱(기능교육용)                      600,000 * 5대 =

2,500프로젝션 TV(컴퓨터교육용)                  2,500,000 * 1대 =

300어학교육용 카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대 =


